
    ▣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 안내 ▣ 

구 분 6개월 후 재입국 3개월 후 재입국

 대상 사업장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

 제조업(내국인 근무자 수 30인 이하 

사업장, *뿌리산업은 50인 이하), 

농축산업, 어업

 대상 근로자

재고용된 근로자로서 

취업활동기간 내 

자진 귀국한자

취업활동기간 (4년 10개월 또는 6년)
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

성실히 근무하다 자진귀국한 자 

(12. 7.2이후부터)

 자격  
18세 이상 39세 이하 

외국인 근로자
나이제한 없음

 한국어시험

    특별 한국어시험 
  * 실 시 : 1년에 4회 

   * 시행국가 : 태국, 베트남,     
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파키스탄
       (추후 시행국 확대 예정)

면 제

 재입국 시기 출국 하고 6개월 후 재입국 출국 하고 3개월 후 재입국 

종전 사업장

재근무 여부

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
이상일 경우, 종전 사업장 

근무 가능

반드시 종전 사업장에서

 다시 근무해야함 

 사업주의

 사전신청

특별한국어시험에  합격한 구직

자는 본인이 직접 송출기관에 구

직신청(건강검진합격후)을 해야함.

취업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
7일전까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
외국인등록증 사본, 여권사본과 함께 

고용센터에 제출

 시행시기 현재 시행중 * 2012년 7월 2일 부터

 취업교육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입국 전,후 취업교육 면제
(단, 재입국 후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은 실시)

 출국기한    취업활동기간 내 출국 체류기간 내 출국

 귀국신고              - 
 출국 후 7일 이내 해당국가    
 송출기관에 반드시 귀국신고
  (재입국 서류 및 경비납부) 

 필수사항 반드시 출국 할 때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

 
        ※  자진 출국 후 6개월 후 또는 3개월 후에 다시 

            돌아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 드립니다. ※

 *뿌리산업이란?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

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팀
 문의사항) ☎ 032-820-8651~9 


